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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문

○ 서울특별시의회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알 권

리를 보장하고 부당한 관리비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, 50세대 이상

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비 장부를 작성ㆍ보관할 뿐만 아니라 이를

이해관계인과 외부에 의무 공개하도록 하는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

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함.

2. 제안이유

○ 정부는 지난 2022년 ‘관리비 사각지대 해소방안’과 2023년 ‘표시ㆍ

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’ 개정 등을 통해 관리비 투명화를 추진해 왔

으나,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장부의 작성ㆍ보관 의무나 계약 단계에

서의 조치에 치중되어 있어 실제 거주 중인 임차인이 관리비 상세 내

역을 상시 확인하거나 부당 과다 청구에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한계

가 있음.

○ 최근 주택임대차시장의 불안정과 급격한 ‘전세의 월세화’로 인해 임

대료 증가 외에도 관리비가 ‘제2의 월세’로 불릴 만큼 빠르게 상승하

여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.



○ 「공동주택관리법」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는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엄

격히 규정되어 있는 반면, 집합건물은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으며 「

주택법」 상 준주택으로 인정되는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유사한 주거

유형임에도 관리비 공개의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법적 형평성

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 이로 인해 집합건물에 거주하는

임차인은 동일한 주거비 부담 구조임에도 관리비 세부내역 접근 측

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됨. 특히 서울시 청년 독신가구의 오피

스텔 거주 비율이 29.3%에 달하는 등 청년세대의 집합건물 거주 비

중이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, 투명한 관리비 정보 공개는 더 이상 미

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.

○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국회가 집합건물 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

고 서민과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,

관리비 공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

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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